
[별표 2] <개정 2015.1.6.>

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(제25조 관련)

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업무정지 기준

1.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1항제1호 내

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

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. 다만, 그 사유가 발생

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업무

정지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법 제39조

제1항제1호

·업무정지 6월

2. 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

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

법 제39조

제1항제2호

업무정지 3월

3.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

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

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

법 제39조

제1항제3호

업무정지 3월

4.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

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

법 제39조

제1항제4호

업무정지 6월

5.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사업자에

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

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

법 제39조

제1항제4호

업무정지 3월

6. 삭제 <2014.7.29>

7.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·

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

법 제39조

제1항제6호

업무정지 3월

8.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·

설명서에 서명·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

법 제39조

제1항제7호

업무정지 3월

9.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래계약

서를 작성·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

법 제39조

제1항제8호

업무정지 3월

10.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

명·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

법 제39조

제1항제9호

업무정지 3월

11.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다른 보고, 자료의 제출, 조

사 또는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

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

제출을 한 경우

법 제39조

제1항제10호

업무정지 3월

12.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

에 1회 위반한 경우

법 제39조

제1항제11호

업무정지 6월

13.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

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

하는 행위를 한 경우

법 제39조

제1항제12호

업무정지 6월

13의2.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

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목에 따라 「독점규

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6조를 위반하여 같

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

법 제39조

제1항제13호

   가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

항제1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처분을 

받은 경우

업무정지 3월

   나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 업무정지 6월



항제1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

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른 

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

   다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

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

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

업무정지 1월

   라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

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

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7조와 제

28조에 따른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

업무정지 2월

   마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

항제3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처분을 

받은 경우

업무정지 2월

   바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

항제3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

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른 

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

업무정지 4월

14.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6항에 규정된 업무지역의 

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

법 제7638호

부칙

제6조제7항

업무정지 3월

15.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

반한 경우로서 위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

법 39조

제1항제14호

업무정지 1월


